
실학박물관 반려동물 동반 관람객 입장 지침   

시행일 2025.10.15 

□ 박물관 반려동물 출입 안내

○ 반려동물⁕ 동반 시에는 박물관 내부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. 

   단, 장애인 보조견(안내견)은 예외로 합니다. (장애인복지법 제40조 근거) 

○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지 않는 특수동물(파충류 등)의 경우에도 입장이 불가합니다.

○ 박물관 외부공간(다산정원 등)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 가능하나, 다른 관람객  

   의 안전을 위해 목줄(2m이내 고정), 하네스, 케이지, 이동가방 등을 활용하여 입장

   하여야 합니다. 

    ⁕ ‘반려동물’의 범위 :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

                         정하는 동물 (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 및 햄스터) 

□ 준수(권고)사항 안내 

○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맹견⁕ 및 공격적인 성향의 동물일 경우, 박물관 관할구역   

   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. 

○ 배설물은 반려인이 직접 준비한 배변 봉투를 활용해 수거해야 하며, 처리 후에는 

   되가져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○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위협적인 행동 차단 및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의무가 

   있습니다.

○ 반려동물 동반 시, 박물관 시설(다산정원 등)이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

   해야 합니다. 

○ 반려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(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인적․물적 

   손해를 입힐 경우 등) 시 전적으로 반려인의 책임이며, 이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이  

   있을 시 이행해야 합니다. 

○ 박물관 직원은 반려동물 임시 보호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. 

○ 반려동물 관련 지침 미준수 사항을 목격할 경우, 박물관 관리자 및 안내 직원은 

   발견 즉시 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 ⁕ ‘맹견’의 범위 : 도사견, 핏불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, 

                    로트와일러 등 그 잡종의 개 (동물보호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 3)

                    그 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 


